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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연립 주택재건축사업중앙연립 주택재건축사업

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

  중앙연립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

선정 요청이 있어 서울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「감정평가업자 

선정위원회」를 개최하여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함

Ⅰ 관련근거
‘r

  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8조(관리처분계획인가 등,‘14.5.21.)

  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26조의2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,‘16.3.24.)

   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(서울시 재생협력과-6192호,‘16.5.4.)

    광진구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(안) (구청장 방침 - 607호, ‘16.5.18.)

Ⅱ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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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위치 및 규모

위 치 : 아차산로25길 60, 중앙연립(화양동 35-4)

사업주체 : 중앙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원 28명)

규모용도 : 지하1층/지상7층 아파트 1개동 54세대

구역면적 : 2,508㎡

용 적 률 : 197.58%(연면적 : 4,942.11㎡)

   추진 경위

2016. 4. 12. : 사업시행인가 고시(광진구 고시 제2016-38호)

2016. 4. 12. : 감정평가업자 선정 의뢰(조합→구)

2016. 5. 18. : 광진구 ‘감정평가업자 선정운영’ 방침 수립

2016. 5. 19. : 감정평가수수료 예치(조합→구)

2016. 5. 19. :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(7일)



Ⅲ 참여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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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참여 감정평가사 근무지(본사 및 지사포함)가 서울시인 8개 감정평가법인 입찰

연번 법 인 명 대 표 자

1 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김재철

2 ㈜에이원감정평가법인 김도현

3 동인감정평가법인(주) 공민달

4 ㈜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정 훈

5 ㈜세아감정평가법인 김남중

6 ㈜감정평가법인 세종 장영태

7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박기석

8 ㈜경일감정평가법인 이청용

Ⅳ 심사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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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심 사 일 : 2016. 6. 7.(화)

   심사방법 : 서면심사(위원별로 방문, 심사자료 설명 및 평가자료 회수)

   평가자료 :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, 위원회 심사기준표[붙임2]

   심사내용 :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(비계량)

업무추진계획(25%)

인력투입계획(25%)

사후서비스 제안정도(50%)

   심사대상 : 입찰에 참여한 8개 감정평가법인

                     ☞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법인명은 제안서에서 삭제 조치

  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구성

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

유의사항 :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을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



연번 구 분 성 명(성별) 소속 및 직위

1 위원장 이기배(남) 광진구 도시관리국장

2 당연직 양두승(남) 광진구 주택과장

3 위원 권자영(여)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

4 " 신종칠(남)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

5 " 이영희(여) 늘봄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

6 " 곽세근(남)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☞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

Ⅴ 행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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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」외부위원 수당 지급

지급액 : 금280,000원(70,000원/인 × 4인 = 280,000원)

예산과목 : 재건축 및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붙임 : 1.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명단 1부.

2. 심사기준표 양식 1부. 끝.


